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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자료

보도시점 2026. 7. 8.(수) 16:00 배포 2026. 7. 8.(수) 15:00

“불법‧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법, 여기서 보세요”
- 올바른 이해 돕기 위한 해설서 성격의 가이드라인 발표…“혼선 줄일 것” -

 불법정보‧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를 위해 개정(‘26.1.6. 공포, ’26.7.7 시행)된 

「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및 관련 법령에 

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한 해설서 성격의 가이드라인이 발표됐다. 

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(위원장 김종철)는 8일 법 개정에 따라 새로 도입된 

제도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고, 사업자와 이용자가 관련 제도를 명확히 

이해할 수 있도록 ‘불법‧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

가이드라인’을 제작, 배포했다고 밝혔다.

 ▲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기준(서비스 종류, 이용자 수) 및 제공자 준수 

사항(자율 운영정책 수립, 신고 접수 및 조치, 보고서 작성 및 공표, 사실확인 활동 지원) 

▲불법ㆍ허위조작정보로 인한 피해 시 구제방법(관련 신고 및 분쟁조정 신청, 

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 신청, 손해배상 청구) ▲불법ㆍ허위조작정보 

유통 시 제재 사항(과징금) 등 구체적 내용을 담았다.

 방미통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해석상의 혼선을 줄이고 사업자별 자율적이고 

책임 있는 운영체계 구축 유도의 기준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 

 김종철 위원장은 “이번 가이드라인으로 현장 혼선 최소화와 사업자 및 

이용자 모두 신뢰할 수 있는 정보환경 구축의 기준점이 되길 바란다”면서 

“앞으로도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해 보완해 

나갈 계획이며, 법령 적용 관련 사례를 방미통위 누리집을 통해 지속적으로 

공유해 국민들이 해당 제도를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돕겠다“고 말했다.

 별첨. ‘불법‧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가이드라인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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